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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창설 94주년과 홍콩 반환 18주년을 맞이한 

2015년 7월 1일 중국 정부는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제정하

였다.1) 신(新) 국가안전법 제1조는 “국가안전을 유지하고, 

인민민주독재 정권 및 중국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며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중화민족의 부

흥을 실현시키기 위해 동법을 제정하였다”고 법률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2) 신 국가안전법은 2014년 중국 정부가 창설한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활동 근거가 되는 법으로, 정치, 경

제 및 군사, 인터넷 등 사회 전 분야에서의 국가 안보를 강

조하는 한편, 우주, 심해, 극지방에서의 중국의 이익을 수호

하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정권의 전

복, 국가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영토 보

전, 경제 질서의 유지, 자원 확보, 인터넷 규제 강화 등에 대

한 중국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

전법의 준수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전 중국인 공

동의 의무”라고 하면서, 홍콩과 마카오는 국가안전을 지키

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신 국가안전법을 통해 인터넷 주권3) 개

념을 제시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명문화하였

다. 이는 향후 중국 내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국가와 

개인 간 법익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판단에 대한 법적 기준

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 주목된다.

본고는 중국의 신 국가안전법 제정 배경 및 경과, 주요 내

용을 분석하고, 인터넷 강화 규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

식 입장 및 해외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 국가안전법은 2015년 7월 1일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

차 회의에서 통과 되었고(찬성 154표, 반대 0표, 기권 1표) 같은 날 공포, 시행되었다. 

2) 신 국가안전법 제1조.

3)  통상 인터넷 주권은 IP와 DNS 서버의 통제권 등을 의미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제

2회 세계인터넷대회 등에서 인터넷 주권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권한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참조: 『

매경이코노미』, 2015. 12. 20. 최진홍, “중국의 인터넷 주권 화두, 위선과 위선의 대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661).

중국 

‘신(新) 국가

안전법’ 제정과 

사이버 규제의 

강화 

문혜정·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89

신 국가안전법 제정 배경 및 경과

최근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보다 

강력한 국가안전보장 체계의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

국 정부는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

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첩보 활동 사실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사

이버 보안 관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중국

은 2014년 1월 24일 중국판 국가안보국(NSA)이라 

불리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하였다.4) 2014

년 4월 개최된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내세우며, 정치, 문화, 군사, 경제, 첨단기술,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가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하

였다.5) 더불어 중국 정부는 보다 강력한 국가안전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 정비가 전제 되

어야 한다고 판단, 1993년 제정된 구 국가안전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2015년 7월 1일 새롭게 제정된 신 국가안전법의 

성립 과정은 2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2014년 11

월 1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

무위원회 제 11차 회의에서 기존의 국가안전법6)의 

주요 내용을 계승한 반스파이법을 제정하고, 동시

에 1993년 제정된 구 국가안전법을 폐지하였다.7) 

4)  2014년 1월 24일 중공중앙정치국( , Politburo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은 시진핑( ) 국가주석을 주석

으로 하고,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와 장더장( ) 전인대 상무위

원회 위원장을 부주석으로 하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

, Central Committee for State Security)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5)  『 』，2014. 4. 16. , “

’”,http://me2.do/x5jTpanA(검색일: 2016. 2. 29.)

6)  구 국가안전법은 1993년 제정되었고,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반 스파

이 활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였다. 

7)  반 스파이법( ）

제정과 함께 1993년 제정된 구 국가안전법은 폐지되었다. 

이후, 2015년 7월 1일 신 국가안전법이 전인대 상

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신 국가안전법은 구법

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안전의 개념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국가안전의 범위를 비전통적 안전보장의 
영역까지 폭넓게 규정

신 국가안전법은 1장 총칙, 2장 국가안전의 유지임

무, 3장 국가안전의 유지책임, 4장 국가의 안전제

도, 5장 국가안전보장, 6장 공민, 조직의 의무 및 권

리, 7장 부칙 등 총 7장 8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

다.8) 법 제2조에서는 국가의 안전을 “국가의 정권, 

주권, 통일 및 영토보전, 인민의 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

련하여 상대적인 위기 없이 내외에서 위협을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그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9) 이처

8)  신 국가안전법의 상세 내용은 다음 사이트(http://me2.do/GBbUt8bv) 
참조.　

9) 신 국가안전법 제2조.

2015. 7. 1. 신 국가안전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 되었음

을 보도한 신화사의 뉴스화면 캡쳐 (출처:

”, 

http://baomi.site.jspi.cn/Item/Show.asp?m=1&d=2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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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국가안전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

은 중국 정부가 “국가안전”의 범위에 전통적 안전보

장 영역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전보장 영역을 포

함시켜 대외적인 안전과 함께 중국 내 안정성도 확

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10) 중

국 정법대 마화이더( ) 부총장은 “신 국가안

전법은 인터넷상 국가의 주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향후 구체

적인 내용의 사이버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틀

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11) 

이처럼 중국이 사이버 보안 및 인터넷 규제에 적

극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째,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방대해지

면서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

다. 둘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한 반

정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

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의 배

경으로는 중국의 젊은 층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이

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

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민 및 조직의 국가안전유지의무 및 
위반 시 처벌규정

신 국가안전법 6장에서는 공민 및 조직이 준수해

야하는 국가안전유지의무를 다루고 있으며, 구체

적인 내용은 동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공민 및 조직은 ① 헌법과 법률 법규에서 규정하고 

10) 신 국가안전법 제8조.

11)  『 』, 2015. 7. 2. “ ”, 

http://me2.do/FJT5RI8F(검색일: 2016. 2. 29.)

있는 국가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② 국가안

전에 위해가 되는 활동의 단서를 발견 시 지체 없

이 보고해야 하며, ③ 국가안전에 위해가 되는 활동

에 대해서 알게 된 증거를 사실대로 말하고, ④ 국

가안전 업무를 위해서 조력해야 하며, ⑤ 국가안전

기관, 경찰기관 및 관련군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

우 지원·협력하고, ⑥ 알게 된 국가기밀을 지켜야 

하며, ⑦ 법률 및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신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 유지의무를 이와 같이 

규정하면서도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의 구체적

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단지 제13

조와,12) 제15조에서 국가안전 유지의무 규정을 위

반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만 정하

고 있어 향후 국가안전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행정

법규, 부문법규 등이 제정되면 처벌 수위도 명확해

질 전망이다. 국가안전법의 적용대상에는 중국에 

진출해있는 해외기업들도 포함되므로 관련 법령의 

제정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 정부, 인터넷상에서도 ‘국가의 주권’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 

신 국가안전법 제25조는 사이버공격 및 네트워크

를 통한 기밀누설,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 배포행

위 등 온라인상 범죄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인터

넷 공간에서 국민의 주권과 안전 및 이익을 유지하

고, 이를 위해 인터넷상 정보안전보장체계를 구축

12)  신 국가안전법 제13조 “국가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

의 관계자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사사롭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

적 책임을 추궁한다. 개인이나 조직이 동법 및 유관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가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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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터넷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상에서도 국가의 주권이 존

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13) 중국 정부는 위 조

항에 근거하여 앞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높은 수준

의 통제와 검열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내부적으로는 국가 체제의 안전

성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에 진출해있는 해외 IT기

업들을 통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 내 체제의 안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신 국가안전법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해

석이 가능하다. 동법 제15조는 “인민민주주의 전

제정권을 전복하려고 하거나, 전복하려고 선동하

는 모든 행위를 방지 및 저지하고, 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당독제 체제

를 유지하고 있다.14) 따라서, 동 조항에서 의미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 정권”이란 중국 공산당을 지칭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만약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국가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것

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국내의 

모든 사이버 공격이나 인터넷상 민주주의의 계몽 

및 시위, 사회운동과 관련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규

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동 조항은 사전 

방지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서 실제로 민주화를 

선동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

에서 단속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13)  『 』, 2015. 7. 21. “ 《 》

”, http://me2.do/Gq6jFLwy(검색일: 2016. 2. 29.)

14)  중국 정부는 공산당 이외에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중국 8개 정당인 민

주당파를 인정하고 있다. 8대 민주당파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

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중국치공당, 

구 삼학사, 타이완민주자치동맹이 해당한다. 이들 8개의 민주당파는 중

국인민정치 협상회의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산당의 정치활

동에 협력한다.

서 일부 전문가들은 새 국가안전법의 시행으로 중

국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

을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IT기업에 대한 통

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 조항을 통해 중국 정부

는 주요 인터넷망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

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

게 되므로 중국 정부가 기업 시스템에 백 도어(back 

door)를 만들어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사용자의 데

이터, 기업의 지적 재산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신 국가안전법 제정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 

신 국가안전법과 중국 정부의 인터넷 주권 개념에 

대해 해외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 국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보

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개념이 모호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

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9월 7일 자

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중국의 신 국가안전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동법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

호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15) 

또한, 해외언론은 중국 정부의 해외 IT 기업에 대

한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5)   『UN News Centre』, 2015. 7. 9, “UN rights chief concerned by 
‘broad scope’ of China’s new security law”, http://me2.do/
FhTH4KhC(검색일: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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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

처임에 틀림없지만, 중국 정부가 기업의 시스템에 

백 도어(back door)를 만들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될 경우 기업의 기밀 유출로 직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헌법상 공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의 안정을 확보할 의무’

중국 헌법 제35조는 “공민은 언론·출판·집회·

결사·여행·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여 

공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헌

법 제51조에서 제54조는 공민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의 안정을 확보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

할 때 국가·사회·집단의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

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16)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

다.17)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헌법과 법률

을 준수하고, 국가기밀을 지키며, 공공재산을 애

호하고, 노동기율과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

덕을 존중하여야 한다.18) 또한, 공민에게는 조국

의 안전·영예·이익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9) 이러한 헌법

상 공민의 의무는 중국 정부가 공민의 표현의 자

유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인터넷상 국가의 안전

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

16) 중국 헌법 제51조.

17) 중국 헌법 제52조.

18) 중국 헌법 제53조.

19) 중국 헌법 제54조.

열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검열과 감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자 2015년 7월 9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화춘

잉( ) 대변인은 신 국가안전법의 핵심은 ‘인

민 안전’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안보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근거로 신 국가안전법 제1조의 ‘인민의 근본이익 보

호’, 제7조의 ‘인권의 존중과 보장, 합법적인 공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규정을 들었다. 또, 일부 조항에

는 국가가 공민과 조직의 안보와 합법적 권익을 수

호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밝혔다.

신 국가안전법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및 방침

신 국가안전법 시행 이후, 중국 관영매체 신화망(

)은 신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이 직면한 새로

운 정세와 과제에 적응하기 위해 종합적 국가안전

관을 법률의 형식으로 확립한 중요한 조치라고 보

도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안전을 위

협하는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확히 법 제도화

2015년 7월 9일 실시된 외교부 화춘잉( ) 대변인의 기자회견 장

면 (출처: CCTV, 2015. 7. 9. “UN의 국민의 자유 제한 발언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 http://news.cntv.cn/2015/07/09/

ARTI143645016481915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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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의 자유나 기업의 장기적인 

유지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20) 또한, 중

국정부가 운영하는 종합 언론 사이트 중국망(

) 일본어판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중동을 휩쓸었

던 ‘아랍의 봄’과 스노든 사건을 예로 들면서 국가

의 사회 동란은 전파 수단이 격변할 때 갑자기 생

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인터넷이 위와 

같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

회적 움직임을 가속화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는 것이다.21) 

또,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정수

나( )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내에

서 인터넷 공간이나 정보기기의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서구 국

가들이 자국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제정한 법률과 

같은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

는 중국은 언제나 전 세계에 열린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2)

중국 정보기술보안평가센터, 
미국 IT기업들에 ‘컴플라이언스 승낙’ 요구

신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2015년 9월 중국 정

보기술보안평가센터( )는 

20)  『 』,2015.7.2.“

”,http://me2.do/xWc5dGcY (검색일: 2016. 

2. 29.)

21)  『 (일본어판)』, 2015. 7. 10., “  「

”, http://me2.do/5CdckRrH(검색일: 

2016. 2. 29.)

22)  『 』, 2015. 7. 1. “

”,http://news.ifeng.com/a/20150701/44080924_0.shtml(
검색일: 2016. 2. 29.)

애플, 구글, IBM을 포함한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

들에게 중국식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컴플라이언스 승낙’을 요구하였다. 중국 정

보기술보안평가센터( )가 

미국 기업에 요구한 보안 준수 규정의 정식 명칭

은 ‘사용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술제품 공

급자의 승낙서’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 

Supplier Declaration of Commitment to Protect 

User Security)23)이며,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약서 앞부분에는 중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

을 것, 고객 정보를 변환하지 않을 것, 고객 정보를 

국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

업이 사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이용 규약에 동

의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약서 뒷부분에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감독활동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상에도 주권이 존재한다는 신 국가안

전법의 내용과 상통하는 조치로 중국 정부가 백 도

어를 통해 기업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한 사안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처

에 대해 해외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기업의 서비스

를 검열하고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기

업의 기밀정보가 유출되거나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당국자는 승낙서는 중국 정보기술보안평가센

터가 중국에 진출해있는 해외기업에 송부한 의견수

렴서로 국내법과 국제관습에 기초한 것일 뿐이라는 

23)  『뉴욕타임스』, 2015. 9. 16. “The Pledge China Wants Tech Com-
panies to Sign”, http://me2.do/������� (검색일: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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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밝혔다.24)

인터넷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 
‘네트워크 안전법’25) 제정 추진

2015년 7월 5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네트워크 안

전법( )의 초안을 대중

에게 공개하고 2015년 8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

였다. 네트워크 안전법의 초안은 총 7장 68개 조항

으로 구성되었다. 법안의 목적은 인터넷 공간의 주

권과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과 인터

넷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6) 또 해당 법안은 네트워크 보안과 안전, 감

독 및 경고, 긴급조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

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인터넷 실명제 및 유사시 정부가 인

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어서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는 사

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 신분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사용자가 신분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27) 아울러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는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허가를 거쳐 일부 지역의 인터넷 접속

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28) 앞서 제정된 

24)   『 』, 2015. 9. 18. “

”, http://me2.do/5SoXVUcZ (검색일: 2016. 2. 29.)

25)  네트워크안전법 (초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 사이트 (http://me2.do/
FCKuYex6) 참조. 

26)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제1조.　

27)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제20조.　　

28)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제50조.　

신 국가안전법에서는 위반 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네트워크 

안전법의 경우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포함하고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한

국에도 도입된 적이 있다.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

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월 정보통신망

법 개정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지만, 시행 

5년만인 2012년에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폐지

되었다.29) 다만, 공직선거법상 규정하고 있는 선거

운동 기간 중의 실명확인 의무30)는 남아있다. 그러

나 해당 부분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해

야 한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폐지되어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제정 및 폐지의 과정과 비교

해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

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정부가 네트워크안전법(

29) 헌법재판소 2012. 8. 23.선고 2010헌마47 결정.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사용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술제품 공급자의 승낙서’ 의 

내용을 공개한 뉴욕타임스 보도화면 캡쳐

(출처 : 『뉴욕타임스』, “The Pledge China Wants Tech Compa-

nies to Sign”, http://me2.do/GYkX3y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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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을 대중에 공개한 이후 해외 언론들

은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도하기도 했다. 예컨대, 일본 언론에서는 

네트워크안전법( ) 초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나 ‘비상시 인

터넷 제한조치’와 관련된 조항들이 언론 통제를 강

화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31) 

한편, 2015년 12월 9일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

공실( ) 루웨이( ) 주임

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네트워크 안전법 시행

을 위한 입법 기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

터넷상 단속을 한층 더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특

히, 중국정부의 네트워크 안전법 제정이 인터넷 통

제와 검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라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사회적 특색에 맞

는 인터넷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

히 밝혔다.32)

IT 기업 신 국가안전법 관련 동향에
주목해야

한국도 얼마 전 ‘테러방지법’ 제정을 두고 국가 안

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 개인의 충분한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

섰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신 국가안전법은 국

31)   『 』 2015. 7. 14. 

(검색일: 2016. 3. 20.)

32)  『 2015. 12. 9.

”, http://me2.do/GGJZUDYL (검색일: 2016. 2. 29.)

　

내 상황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중국의 신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수호에 무게를 

두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

과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체결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 국가안전법의 제

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IT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도 신 국가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

련 법규의 제·개정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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